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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
  ○ 종전 신고·납부할 납부할 법인세액의 10%를 지방소득세로 신고·납부하여 
왔으나, 2014.1.1.이후 소득 발생분¹⁾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

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.
  ○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「지방세법」에서 규정하는 지방소득세 세율

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

  ○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·감면 여부를 확인하여 

이를 공제·감면한 후

  ○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·납부 하도록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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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액 * 

 

부가세율(10%)
⇒ 

 

지방소득세 

 

법인세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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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 * 

 

지방소득세율²⁾ – 

 

공제·

 

감면
⇒ 

 

법인지방소득세(

 

세목변경)
      1) 2014. 1. 1. 

 

이후 

 

최초로 

 

과세기간이 

 

시작되어 

 

납세의무가 

 

성립하는 

 

소득 

 

발생분
      2) 

 

법인지방소득 

 

세율 : 1% ~ 2.2% 

 

누진세율 

 

체계
  ○ 개편된 과세체계에 의한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. 1. 1. 이후 최초로 

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.
  ○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종전과 같은 부가세방식을 유지하되, 2015. 1. 1.

부터 내국법인에게 이자·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특별징수하여 납부

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 [지법 §103조의29]


